
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의13서식] <개정 2021. 6. 23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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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직위 직급 등

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당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공직자의 신탁재산(주식)이

  [  ] 처분 완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된 사항을 통보합니다.  
   [  ] 하한가액 이하로 하락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년     월     일

수탁기관의 장 직인

○○ 공직자윤리위원회  귀하

작성방법

1. ‘소속’, ‘직위’ 및 ‘직급 등’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,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. 다만, 관할 공직자윤

리 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,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.

2.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‘직급 등’란 작성방법

   ○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다만,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

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[예: 고위공무원 가등급]

   ○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(외무공무원의 경우)을 적으십시오.[예: 서기관, 8등급]

3. 공개대상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위탁자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.[예:(배우자)]

4.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금액을 적으십시오.

5. 변동가액은 처분완료 사실을 통보 시 처분금액을, 하한가액 이하 하락 통보 시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

을 적으십시오.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. 

6. 처분완료 여부는 최초로 신탁계약 체결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처분일자를 적으십시오. 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


